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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8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심동선(기소), 한재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휘명

담당변호사 김성욱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187,008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C’ 게임의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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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 먹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

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D건

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게임의 사설서버인 ‘F’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C’ 게

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이용자들로 하

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 실행시 피고인이 운

영하는 사설서버로 접속되도록 하여 ‘C’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300,187,008원을 송금받고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여주는 ‘게

임 아이템’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B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

임물을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B가 제공하는 게임 프

로그램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이용자들

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 실행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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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운영하는 정규 서버로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설서

버인 ‘F’로 접속되도록 하여 ‘C’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300,187,008원을 송금 받고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B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

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고,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함) 9, 14}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입건 전 조사 지시, 입출금 거래내역 회신(G 명

의 H은행 계좌), 수익금 특정편집 거래내역, 게임 수익금이 G 명의 타계좌로 출금된 

편집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순번 15)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 정보 회신), 수사보고서(몰수대상 금융계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3, 제104조의2 제1항(영리 목적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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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범행 관련 2024. 2.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G 명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후원금 명목 금원 중 

합계 300,187,008원을 범죄수익금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으로 침해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동

안 후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

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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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김상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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